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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  방  법  원

          결

사       건 2003가단55001  채무부존재확인

원       고 00생명보험 주식회사

서울 강남구 00 891-10 00 융센터 7층

표이사 장00

소송 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박종운 

소송복 리인 변호사 오윤배 

피       고 권00 

 서구 00동 000아 트 000동 000호

변 론 종 결 2004. 3. 9.

 결 선 고 2004. 3. 30.

  

주       문

1. 원고의 피고에 한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 지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

을 확인한다. 

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
  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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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      유

1. 인정사실

   가. 원고는 1991. 10. 12.경 소외 권00과 별지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(이하 이 사건 

보험계약이라 한다)을 체결하 다.

   나.  권00은 보험계약의 만기(1994. 10. 12.경) 이 인 1993. 5. 30. 사망하 고, 원

고는 1995. 1. 10.경 상속인  1인인 권00의 처 장00에게 만기보험  액인 

13,475,138원을 지 하 다.

   다. 피고는 권00의 딸로서 상속인  1인인데,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만기보험

을 지  받지 못하 다고 하면서 2003. 8. 7.경 원고에게 상속분에 따른 만기보험 을 

지 해  것을 요구하 다.

   [증 거] 다툼 없는 사실,  갑1의 1 내지 갑3의 3, 을1, 변론 체의 취지

2. 주장  단

   원고는, 피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 다고 주

장하므로 살피건 , 보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

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만기보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만기가 도래한 때로부터 

진행한다고 할 것인바, 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만기(1994. 

10. 12.경)가 도래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임이 역수상 명백한 2003. 8. 7.경에야 

원고에게 보험 청구를 하 으므로, 피고의 보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 다 할 

것이다.

3. 결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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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따라서, 원고의 피고에 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 지 채무는 존재하지 

아니한다 할 것이고, 피고가 이를 다투면서 보험 의 지 을 요구하고 있어  보험

지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, 원고의 청구

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한다.  

 

  

            사      000  _________________________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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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험 계 약 의 표 시

- 보험종목 : 새가정복지보험 (증권번호 : 000000000)

- 보 험 자 : 원고

- 보험계약자  수익자 : 권00

- 피보험자 : 권00

- 보험기간 : 3년 

- 주보험  : 11,600,000원. 끝.


